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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최근 고용동향과 고용보험 개혁 과제

이상동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센터장

Ⅰ. 들어가며 : 2009년 평택에 비친 고용안전망의 현실

올해 초부터 격렬한 갈등과 막대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는 이른바 쌍용자동차 사태와 평택의

모습은 노사관계와 고용안전망의 역할 등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한국 사회의 열

악한 고용안전망은 고용조정과 관련한 노사의 대립을 더욱 격렬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

음.

한편 지난 8월 6월 노사합의 이후 평택지역의 고용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

8월 13일 노동부는 평택지역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선정하고 각종 지원책을 발표하였음.

향후 평택지역의 고용의제는 ‘고용개발촉진지역’과 관련되어 이슈화될 것으로 보임.

‘고용개발촉진지역’ 선정은 대규모 고용불안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어 선정 초기에 실업노동자들과 지역민들에게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 (고

용개발촉진지역의 지원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노동부(2009a) 참조)

하지만 이번 조치의 내용들은 기존에 고용보험기금에 의해 수행되는 각종 사업들의 단순한

확대에 지나지 않음. 따라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에 의한 고용안전망 사업들은 현행 고

용보험의 한계를 그대로 안고 있다고 하겠음. (자세한 비판은 이상동(2009a) 참조)

첫째,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부 관료의 과도한 주도성은 정책의 왜곡을 초래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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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사회단체들과 지역 경제주체들이 연초부터 ‘고용개발촉진지역’의 빠른 지정을 노동부에

요구했음. 빨리 지정될 경우 노사 양측이 해고를 회피한 고용조정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었

기 때문. 그러나 의사결정의 방향과 속도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 하에서

‘고용개발촉진지역’ 선정은 결국 정리해고가 현실화된 이후에서야 이루어짐. 정리해고가 현

실화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실업사태에서조차도 ‘사전적 실업 예방’이라는 고용보험

사업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함. 관료주도의 의사결정 구조

는 종종 ‘재정 부족’을 근거로 한 사업 축소의 결과로 이어지곤 하는데, 앞선 7월 1일에 제

정·고시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9 - 26호)은 법적 근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사업주의 고용조정의 지원 등)에서만 찾고 제28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를 배

제하고 있음.

둘째, 고용보험사업의 낮은 효과성과 적용 범위는 실업노동자들과 취약노동계층들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음. 평택 지역은 갑작스런 고용 충격을 경험하게 된 실업노동자들

의 경우 급격한 소득 감소가 예상되며, 빈곤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고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측됨. 그러나 실업급여의 보장수준은 낮고 직업훈련사업의 경우는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좌우되는 현상이 강하며, 고용안정사업은 정책 지원의 통로가 사업주

에 한정되어 있어 실업노동자들의 기대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음. 더구나 신규실업자 이

외에도 경기적 요인을 강하게 받는 자영업자, 실업자 가구주를 둔 가구의 여성 또는 고령자,

취업의 기회가 더욱 어려워진 청년층 노동자 등의 서비스 수요도 더욱 증가되겠으나 이들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닐 확률이 높음

셋째,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로 인해 향후 지원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극히 어

려움.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에 의한 중앙정부의 지원책은 특별지원, 우선지원, 추가 특별지

원으로 나뉘며 업종과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향후 평택시의 고용정책심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음. 평택시 심의회는 지금까지 구성조차 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고용개

발촉진지역’ 지정 신청 절차를 밟기 위해 급조되어 경험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음. 한편 실

업노동자들을 위한 고용지원서비스를 담당해야 할 평택시 고용안정지원센터의 경우 인력과

재원이 절대 부족한 상태임. 직원 1인당 약 9,000명의 인구를 상대하고 있어 형식적인 업무

나 행정 처리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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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구조 변화1)

1. 한국 고용구조의 변화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가 촉발시킨 세계적 규모의 경제위기는 한국에 또 다시 구조변동을 야

기할 것으로 보임. 외환 위기 당시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완충지대를 했다면, 이제는

그럴 가능성마저 보이지 않음.

외환 위기 당시 한국의 고용구조는 큰 충격을 겪은 바 있음. 국민경제의 주력 부문인 대기업

과 금융 부문 등이 대규모 고용을 방출하면서 시작된 고용 위기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자영

업자가 대폭 증가한 것임.

당시 고용구조가 겪은 충격은 구제금융 졸업 이후에도 이전의 상태로 복귀되지 못했고 오히

려 새로운 구조로 전환되어 갔음. 노동유연화가 본격화되면서 대기업들의 외주화는 비정규직

을 양산시켰고 자영업자들은 영세화의 길을 겪게 된 것임. 임금과 노동조건이 전반적으로 악

화되었고 청년실업과 양극화라는 새로운 노동현안이 등장하게 되었음.

더구나 노동인구가 점차 고령화, 여성화, 고학력화되는 현상마저 겹치게 되면서 광범위한 실

업자 층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그림 1> 고용구조 전환기와 임금 및 고용지표의 변화

1) 제 3장은 이상동(2009b), "고용구조 변동 가능성과 고용 통계 개혁방향", http://www.saesayon.org 제 2장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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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임금불평등 지니계수는 10인이상 사업장 기준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9 KLI 노동통계”, p.54

통계청, KOSIS Database (http://www.kosis.kr)

위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임금소득분배 상의 지니계수는 외환위기를 경계로 극적인 변

화를 보여주고 있음.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고용의 불평등이 완화되는 경향이 나타남. 고용률

이 상승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전체 취업자의 불평등 정도는 약화된 것임.

그러나 최근에는 고용률 상승이 지체를 보이고 있음. 같은 시기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기 시

작한 불평등 정도는 더욱 심화되는 경향. 일자리 증가가 더딘 가운데(2008년 들어서는 사실

상 감소 경향) 지니계수가 더욱 상승하고 있어 또 한번의 고용구조 전환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임.

문제는 최근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경제구조 전체가 구조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고용

지표의 측면에서는 이런 변화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임. 외환위기 당시는 위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지니계수와 고용률의 추세 비교가 구조 전환을 추정할 수 있게 해 줌. 신자

유주의 노동유연화로 인해 고용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악화되었음을 잘 보여주기

때문. 최근의 추세를 보면 고용률은 정체를 보이고 있고 지니계수는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악

화되고 있어 어떤 ‘질적 변화’를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그림 2> 한국 고용시장의 구조변화 방향

자료: 김병권(2009), “금융위기 1년, 한국노동시장 2차 구조변동의 4대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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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현재 한국의 고용시장을 요약한 것임. 정규직의 규모가 정체, 고령화되는 가운데

비정규직과 자영업의 일자리가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청년층의 진입지체, 고령층의

역류현상이 발견됨. 그리고 정규직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실질 실업자를 팽창시킴으로써 경

제활동에서 배제된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

현행 노동력 접근 방식에 의한 고용지표들은 이상의 여러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총량을 보여주는 것임. 즉, 순(net) 고용량을 보여주는 것임. 고용의 진출입을 나타내는 총

(gross) 고용량을 알 수 없다는 것임.

2. 현 시기 고용구조 변화의 3대 핵심 지점

2008년에 시작된 세계경제의 위기가 고용 사정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음. 농촌 노동력이 극

도로 축소되어 있고, 도시 지역에서 고용의 완충지대로 존재하던 자영업이 포화됨에 따라 고

용 구조의 변화가 예상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용 구조 변화는 세 가지 힘이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됨

2-1. 신빈곤의 확대

‘신빈곤’이란 복지국가 모델이 작동하던 1980년대 이전의 ‘구빈곤’과 구별되는 개념임. ‘구빈

곤’의 복지국가 모델에서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목표는 노동력을 갖추지 못한

집단에 대한 것임. 즉, ‘구빈곤’은 노령자, 장애인, 질환자 등을 의미함.

- ‘구빈곤’ 집단의 빈곤 탈출을 위한 제도적 노력으로 사회복지 안전망이 발달되어 왔음. 한

국의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에 해당됨. 당시까지 가구의 생계는 거의 가구주의 경

제적 능력에 의해 좌우됨에 따라 가구주의 노동력 소유 여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가 결정되었음.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가 확대됨에 따라 등장한 ‘신빈곤’ 집단은 노동

력을 갖춘 집단에까지 확대된 것을 의미함. 이른바 ‘노동빈곤층(working poor)’로 불리는 집

단이 대표적임.

‘신빈곤’ 시대에는 가구주 이외의 가구원들도 가구의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

는 유인이 강해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청년실업이 가구 생계의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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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대두됨.

한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빈곤’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이제 빈곤의 여부는 ‘가구주의 노동력 보유 여부’로만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 놓임. 광범위한

노동빈곤층, 즉 완전실업과 반(半)실업 전체를 포괄하는 새로운 기준을 필요로 하고 있음.

<그림 3> 한국의 ‘신빈곤’ 계층의 현황

자료: 김안나, “소득보장과 선진형 사회안전망, 정책현안자료”, 2006

위 그림은 한국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보여주고 있음. 열악한 사회안전망 구조 하에서 한

국의 신빈곤층은 비정규직등 취약근로계층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와 고용불안계층이 겹치는 경향임.

2009년 현재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향후 신빈곤층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그 이유는 첫째, 경기회복을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이끌어가면서 신빈곤층에게 절실

한 고용 회복은 장기간 침체를 거듭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 둘째, 재정적자가 확대되면서 사

회복지 분야 지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축소될 것이기 때문.

정원오 외(2005)는 새로운 빈곤현상의 핵심에 불안정노동계층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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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화를 야기하는 불안정성의 세 가지 측면으로 조직노동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배제, 그리

고 고용관계의 외부화를 규정함. (아래 그림) 불안정노동은 고용관계의 외부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계층인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실업노동자들 나아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계층으로 확대됨. 따라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근로 및 빈곤계층의 경

제활동 촉진책의 대상자들까지 포괄됨.

<그림 4> 불안정 노동의 제측면

자료: 정원오 외(2005), “불안정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 67쪽

2-2. 기업 규모 간 양극화의 심화

IMF 외환위기 당시 충격의 시작은 국민경제의 주력 부문이었던 대기업과 금융, 그리고 제조

업 부문으로부터 시작되었음. 이들 부문이 대규모 고용 방출을 시작하면서 그 여파가 아래

부문으로 확장된 것임. 이후 주력 부문은 차입 확대와 문어발 확장에 의존하는 성장 전략을

폐기하고 국제경제 질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는 방향으로의 성장 전략을 시작함. 이와 동시

에 국내에서는 고용 구조조정을 상시화하고 비주력 고용의 외주화에 힘씀으로써 내부 고용

을 슬림화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임. 요컨대 대기업 등 주력부문은 외환위기 직후에 고용

을 자영업과 중소기업으로 대거 이전시켰고 이후 10년 동안 내부 노동시장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고용이 확대되는 한편, 외부 노동시장으로 밀려 난 다수 고

용이 양극화의 하층을 구성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됨. 하층 고용은 비정규직, 저임금이나 영

세 자영업자가 되면서 노동빈곤층을 형성하고 이른바 반(半) 실업의 상태를 경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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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고용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이른바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

고 있는 대기업들은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음. 예전에 전근대적 경영행태를 보이면서 ‘재벌’

로 불리웠던 대기업들이 이제 세계 시장의 ‘초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향.

<그림 5> 제조업 내 기업규모별 종사자 수의 추이 (‘93~’06)

주 : 영세기업 5인 미만, 소기업 5~49인, 중기업 50~299인, 대기업 300인 이상

출처: 통계청, 사업체 노동실태 조사 각 연호

한편 이들 대기업들은 높은 수익률 실현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국내경제의 고용창출

력 확대에는 기여하고 있지 못함. 위 그림에서 제조업 내 기업규모별 종사자 수를 통해 이

점이 확인됨. 대기업(300인 이상)이 고용방출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소기

업들(5~49인)이 흡수하고 있는 실정. 전체 고용 가운데 대기업들의 비중이 추세적으로 하락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소기업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일시적으로 고용 비중이 급락한 바 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고용 비중을 높여 왔음. 이상으로부터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들의 고용 비중이 크게 상승해

왔음을 알 수 있음.

그렇다면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고용 비중은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아래 그림에서 경제위기 이전까지 대기업들이 고용비중을 감소시켜 오다가 경제위기를 맞아

상용직 고용비중을 줄이고 비상용직 고용비중을 대규모로 확대시켰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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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300인 이상)의 비상용직 노동자의 확대

주: 전산업 기준. 고용 비중은 전체 대비 대기업 비중

자료: 사업체임금근로조사(구 매월노동통계조사)

위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첫째, 대기업들이 IMF 이후 고용비중을 계속해서 감소시키는 경향

을 지속하고 있음. 둘째, 경제위기 이후 대기업의 고용비중이 미세하게 증가한 것은 중소기

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용충격을 받은 것의 결과임. 셋째, 대기업들은 경제위기 상황이

라는 불확실한 경제국면에서 비상용직의 확대를 통해 대응했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대기업들의 행태가 고용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침. 대기업들이 경

제위기 국면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고용구조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중소기

업들의 고용비중이 80%를 넘어설 정도로 대규모화된 점은 대기업들의 고용비중 하락과 떼

어서 생각할 수 없음.

대기업들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는 상승하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고용을 책임지지 않고 있음.

비정규직의 확대와 고용의 질 하락 문제는 생산성과 고용 사이의 비동조화(혹은 불일치) 때

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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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

고용구조 변동에 있어서 세 번째 중요한 지점은 공공부문이라 할 수 있음. 이런 예상을 하는

이유는 첫째,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둘

째, 민간 부문의 고용 상황 호전을 당분간 기대하기 힘드므로 공공부문의 단기 일자리가 고

용 구조 전환기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셋째, 급속한 고령화, 여성화로 나아

가면서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 사회 현실을 감안했을 때, 사회서비스 부문의

극히 부족한 일자리는 상당 부문 공공 부문과 연관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임

현재 경제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그나마 고용악화를 저지한 것은 정부의 청년인턴 사업과 희

망근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이런 일자리들이 단기적인 성격에 그치고 있어 향후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이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의 현재 지점에서는 주요한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임.

<그림 7> 공공부문 및 건설업의 취업자 증감율 추이

주: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자료: 통계청 KOSIS Database http://www.kosis.kr

위 그림에서 정부가 고용창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공 부문과 건설업의 취업

자 증감율을 전체 취업자 증감율과 비교하였음.



                                           실업급여 확대 및 실업수당 도입 방안모색 정책 토론회 15

2009년 들어 고용 추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공공부문임을 알 수 있음. 전체 취업자 증감율

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다가 2008년 12월 들어 급기야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으나, 정부의 공

격적인 공공부문 단기일자리(희망근로) 창출이 시작된 올해 6월에 하락 추세가 반전된 것을

알 수 있음. 정부는 내년에도 희망근로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최소한 내

년 상반기까지는 공공부문의 고용창출이 전체 고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더 중요한 사실은 단기간 안에 민간 부문에서의 고용 확대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임. 여

전히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인데다가 고용 흐름을 주도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임.

따라서 고용구조 전환기에 놓인 현재 공공부문이 어떤 일자리 형태를 창출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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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고용지표 현황

1. 신규 취업자 추이

현재의 고용률 60%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신규일자리 수는 25~30만 명. 2007년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신규 취업자 수가 2008년 12월부터는 마이너스로 접어 들었음.

2009년 들어 신규 취업자 수의 감소는 이어져 5월달에 -21만 9,000명 감소에까지 이르렀으나

정부의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 공공부문 단기일자리 사업으로 6월부터는 반등하기 시작

최근 일자리 감소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여성 일자리는 5월달

에 -21만 1,000명 감소를 비롯해 남성이 일자리 증가로 돌아선 6월 이후에도 여전히 감소가

이어지고 있음.

<그림 8>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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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그림 11>

주: 유휴인력 = 실업자+36시간 미만 추가취업희망자+취업준비+ 쉬었음+구직단념자

2. 9월 고용동향 상세 평가

9월의 취업자 수만 놓고 보면, 취업자 수가 7만 1000명 늘어났고 실업률은 3.4퍼센트로 떨어

졌음. 작년 9월에는 미치지 않지만 수치로만 보면 다소 호전된 것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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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황 개선에 기여한 요인들을 보면, 상용직이 전달에 비해 약 10만 명 정도 늘어났고 건

설업에서도 3만 명, 제조업에서도 2만 명 정도 감소폭이 줄었음. 하반기 채용계절이 된 것도

일정한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임. 여기에 더해 9월의 고용동향은 작년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전 달에 비해 무려 5만 명 이상 취업자 증가가 감소했던 2008년 9월을 감안하

면 2009년 9월에는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됨. 결국 채용계절 분위기 탓에 건

설부문을 중심으로 취직 기회가 약간 확대된 데다가, 전년 같은 달 워낙 큰 폭으로 취업자가

감소한 덕분에 기저효과가 발생하여 7만 명이라는 일자리 향상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음.

산업별로 고용동향을 보면. 우선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약간 호전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취업

자 증가가 -10만 명 전후(제조업 -11만 8000명, 건설업 -7만 5000명, 도소매 음식 숙박업 -15

만 8000명)로, 민간 부문에서의 고용 침체와 이를 보완하는 공공부문에서의 32만 6000명 증

가라는 기형적 구조가 발견됨. 민간부문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단기 임시

일자리인 희망근로와 청년인턴제가 이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임.

<그림 1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가 추이

민간 부분에서 20, 30대 주력 노동 계층이 줄어들고 있는 대신에 공공 부문에서 고령층 임시

취업자가 늘고 있는 추세도 지속되고 있음. 20, 30대에서 30만 명이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

에서 35만 명이 증가. 이 영향으로 젊은 층 백수(쉬었음)가 늘어나는 대신 60세 이상에서 ‘쉬

었음’ 인구는 크게 줄어들고 있음. 그 결과 이명박 정부 집권 직전과 비교해서 50대 이상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퍼센트가 늘어났고, 반대로 20대, 30대 비중은 3퍼센트가 줄어

들면서 이른바 ‘취업자 고령화 현상’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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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취업자 구성비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음. 상용직은 늘었지만 일용직은 13만 4000명이 감소.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영업자와 가족 종사자 감소가 이제 -30만 명을 넘어서 -40만 명

에 육박했다는 사실임.

고용 취약계층 가운데 여성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음. 전체적으

로 취업자가 7만 명 이상 늘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남성 취업자의 경우임. 여성은 경제위기

이후 단 한 번도 취업자 수 증가가 플러스로 돌아선 적이 없음. 9월에도 여성은 2만 6000명

이 감소해서 8월의 4000명 감소보다 훨씬 큰 폭으로 악화. 특히 20대 여성이 8만 4000명, 30

대가 7만 9000명이 감소했다.(그림 4 참조) 여성 취업자 수 감소가 지속되면서 가사(4만 명

증가), 육아(10만 명 증가)가 늘어나고 있고 취업준비와 쉬고 있는 성인 여성도 증가.

<그림14> <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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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시장의 단기 과제

결국 지금 시점에서 고용 동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부부문의 인위적 단기 일자리 종료

시점에 맞추어서 사적 기업들이 바통을 이어받을 준비가 되고 있는가 하는 사실임. 그런데

적어도 9월까지의 추세를 보건데 여전히 이런 징후는 나타나고 있지 않음. 9월에 7만 명 취

업자가 늘고 실업률이 3.4퍼센트로 떨어졌다고 해도 아직 고용위기가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추석이 끝나고 10월부터 시작된 4분기부터는 정부가 떠받친 임시 단기 일자리 시한이 속속

종료되기 시작함. 우선 노동부가 주관하여 3월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이 10

월 말일로 종료될 예정.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은 만 15세~만29세(군필자 만30세)의 청

년층이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하는 경우, 채용을 진행한 기업에게 인턴기간 6개월간 인턴

생의 임금의 50퍼센트를 지급하며, 정규직 전환 시 추가로 6개월간 기존 인턴생의 임금의 50

퍼센트를 지원해주는 제도.

현재 취업자 증가를 결정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희망근로 사업도 11월에 종료. 정부는 내년에

도 규모를 줄여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20만 명에 가까운 희망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이미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희망근로 용도로 행정안

전부에서 배정한 금액이 올해 1조 3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4400억 원으로 무려 66.4퍼센트가

줄었음. 3분의 2 가량의 희망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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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고용보험 제도의 세 가지 중요 특징

고용보험은 고용안전망으로써 존재하며, 사회안전망 가운데 하나. 한국의 사회복지체제는 독

일, 일본과 함께 이른바 비스마르크 유형으로 분류됨. 비스마르크 유형의 사회복지체제는 피

지배층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노동자 등의 일부를 포섭하는 과정에서 사회보

험 중심으로 복지체제가 발달하는 특징을 보임.

한국의 4대보험 역시 군사독재 시절 시작되면서2) 상층 노동자들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음. 예

컨대, 연금보험의 경우 1960년에 공무원과 군인에 먼저 시작되었는데 이는 관료를 포섭함으

로써 통치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국민연금은 이로부터 30년 가까이 지난 1988

년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음. 고용보험의 제도화 역시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이루어졌기 때

문에, 아직까지도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압도적 국가 우위의 지배구조를 보이고 있음.

한국의 고용보험이 이른바 비스마르크식 복지체제에서 자리잡고 있으나, 독일과는 달리 자유

주의적 특징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 특히 실업급여의 수준에 있어 기여비례적 특징은 제한

적이고 최소한의 보장 수준만을 보장하고 있음. 결국 시장에서 퇴출된 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의미하는 잔여적 성격이 강하게 남아 있고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갖게 되었음.

1. 잔여적 성격의 고용보험 제도

고스타 에스핑앤더슨(GØsta Esping-Andersen)은 복지체제를 자유주의, 조합주의(보수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3가지로 구분. 이는 국가와 시장, 그리고 가족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판

단기준으로 함.

1-1. 자유주의 복지체제

영미식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복지체제. 시장기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중시하여 시민생활에 대

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사회복지제도 역시 가족과 시장의 기능을 보조하는 성격이며, 복

지비 지출도 극도로 제한하여 최소한에 그침. 따라서 복지급여의 수준이 낮음. 소득조사나

자산조사를 필요로 하는 공공부조가 발달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보험은 제한적으로 존재.

1-2. 조합주의(보수주의) 복지체제

2) 고용보험이 법제화된 것은 문민정부인 김영삼정부 시절이었으나, 이 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이전부

터였으므로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상층 노동자의 포섭’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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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등 유럽대륙형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복지체제. 피고용인을 중심으로 복지체제가 구축되

었기 때문에 조합주의라고 부름. 또한 전통과 사회적 유대를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주장

했었기 때문에 보수주의라고도 부름. 복지급여가 시장에서의 역할에 따라, 즉 보험비 납부

정도에 따라 차등화되며 재정적 기반 역시 가입자들의 보험비가 주축. 따라서 복지비 지출은

많은 편이지만 직급과 역할에 따른 계층차별의 정도가 큼.

1-3.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복지체제. 모든 시민들에게 소득보장의 권리

와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추구.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폭넓은 사회복지 제도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이 부담하는 비용을 사회화. 모든 계층이 하나의 사회보험

에 포함되는 형식이며, 기여에 따른 누진제도와 기본적인 급부금 제도로 소득 재분배의 성격

이 강함.

자유주의 복지국가(잔여적 
모델): 앵글로색슨형

조합주의 복지국가:
대륙유럽형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스칸디나비아형

정책 대상
저소득층(노동계급), 
시장에서의 실패자

피고용인 중심 모든 시민

국가, 시장 및 
4가족의 역할

국가는 최소한도를 보장, 
민간부문의 복지 공급 기능과 

시장 강화에 초점을 두는 
보조금 지급 

교회에 의해 형성되어 
전통적인 가족 유지에 집착, 

가족이 구성원을 부양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 
개입(보충성의 원칙). 

민간보험은 매우 주변적 
역할, 국가기구에 포섭된 

조합주의는 복지공급자로서의 
시장을 전적으로 제거

가족의 비용을 우선적으로 
사회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융합, 일할 권리는 
소득보장의 권리와 동등, 

완전고용 목표

사회 안전망
자산조사에 기반한 공공부조 

중심, 제한적 사회보험
자격조건이 매우 엄격한 

국가사회보험

보편주의 원리와 고도의 
탈상품화 프로그램 혼합. 
여성이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서비스 부담, 복지와 
노동의 결합

급여 수준 대체적으로 불충분
노동 및 고용에 의존하는 

기여금에 대체로 비례

모든 계층이 하나의 보편적 
사회보험에 편입. 기여에 

따른 누진 제도와 기본적인 
급부금 제도로 재분배 성격 

강화

재분배 극히 미약 제한적 강력

<표 1> 복지국가의 유형과 사회안전망

자료: 김혜원 외(2007). p.18에서 발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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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국의 복지체제

한국의 복지체제는 위의 세 체제와 비교하기에는 아직 일천한 수준. 사회복지체제가 아직 성

숙되지 못했기 때문. 국가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모델과 유사하지만, 이들

국가가 갖추고 있는 실업부조의 제도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함. 소위 4대보험이 국가 주도의

사회보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는 점에서는 조합주의 모델과 유사하지만 보험가입율이 매우

낮아서 전국민을 포괄하지는 못함. 한국의 경우는 ‘잔여적(residual) 모델’이라 말할 수 있는

데, 사회적 수요는 시장이나 가족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국가는 여기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잔

여집단만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개입을 하기 때문.

결국 한국에서 사회안전망이 사회 전체의 공동체의식과 연대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지 못하

며, 그 수혜집단을 바라보는 인식 역시 경쟁에 뒤처져‘낙오된 집단’에 머물고 있는 것의 출발

은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제도 자체에 있다고 할 수 있음.

2. 압도적 국가 우위 하의 고용보험 운영

고용보험법 제정을 논의하던 시기에 하나의 쟁점으로 기금운영 주체를 어디로 하느냐에 논

란이 된 바 있음. 다른 사회보험기금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기금 역시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

하자는 주장과 정부에서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맞선 것임.

결국 노동부 내에 새로운 조직(현재의 고용정책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음. 이 과

정에서 고용보험 제도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정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났음.

고용보험기금의 조성은 노사가 납부한 보험료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기금의 사

용권은 고용정책실과 노동부가 거의 전적으로 장악하고 있음.

이 글에서는 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을 통해 국가 주도적인 고용보험의 실태에 대해 간단히

확인하기로 함. 고용정책심의회는 노사정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과 함께 노사가 고용정책

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음.

2-1. 고용정책심의회

◦목적 :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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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은 근로자와 사용

자를 대표하는 자,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

는 자와 12개 관계행정기관의 차관이 됨.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산재보험 고용보험 고용정책심의회

1. 보험의 관장자 노동부 장관 노동부 장관 노동부 장관

2. 위원회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
고용보험위원회

(위원장: 노동부차관)
고용정책심의회

3. 기능
산재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고용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의결

4. 위원의 구성

- 노측위원 5명
- 사측위원 5명
- 시민단체위원 3명
- 정부위원 2명
- 전체 15명

- 노사정 및 공익 대표 동
수로 구성

- 전체 20명

- 노측위원 2명
- 사측위원 2명
- 시민단체위원, 전문가위

원 14명
- 정부위원 14명
- 전체 30명

5. 노동조합의 역할
심의기구일 뿐 결정권이 
없음. 노조의 의견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최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분리되어 구성.

고용보험관련 정책 결정과
정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 결정과정에
의 참여는 크지 않음.

<표 2> 고용 관련 사회보험의 정책결정기구와 노동조합의 참여

주: 2008년 12월 2008년 12월 31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고용정책심의회의 업무 중 고용보험과 관련한 

사항을 따로 떼어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고용보험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기에는 이른 상태.

자료: 윤조덕 외(2008), “사회보험과 노동조합의 역할”, 144쪽 일부 발췌

2-2. 일본, 독일과의 비교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도입 과정에서는 일본 및 독일의 사회보험을 벤치마킹하였음. 예를 들

면, 1963년에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본의 노재보험법(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을 그

리고 1993년에 제정된 고용보험법은 독일과 일본의 실업보험법을 참조. 일본의 사회보험법

도입은 또한 독일 사회보험법을 참조.하였음.

한국의 사회복지 제도는 독일이 원형이 되고 있어, “비스마르크식 복지 유형”이라 부름. 비

스마르크 유형은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 체제와 국가 주도의 제도 도입을 특징으로 함.

2-3. 일본의 노동정책심의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운영 주체가 정부인 것은 한국과 동일

현재 노동관련 법률개정안 및 행정지침안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공익․노동․사용자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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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각 3분의 1씩 구성하는 노동정책심의회(분과회, 부회)에서 법안과 지침안에 대한 의견 청

취․심의를 실시.

노동정책심의회는 30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근로자측 위원은 10명. 노동정책심의회 산하의

직업안정분과회 고용보험부회는 15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노․사․정 각각 1/3씩이며 근로

자측 위원은 5명. 근로조건 분과회 산재보험 부회는 18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근로자측 위원

은 5명.

2-4. 독일의 고용보험 자치운영 제도

연방고용청을 노.사.정이 협치하는 제도

연방고용청은 자치운영기관으로 행정평의회(Verwaltungsrat), 이사회 (Vorstand), 주고용청의

운영위원회 및 고용보험사무소의 운영위원회를 가짐. 이들 기관은 모두 동수의 노․사․정

(연방정부, 주정부 및 기초자치단체) 대표로 구성

<그림 16> 독일의 연방고용청 현황

자료: 윤조덕 외(2008), 앞의 글

행정평의회는 입법부의 역할을 수행하며 유일하게 행정규칙(Verwaltungsvorschrift)을 제정.

비상임인 노․사․정 대표 각 7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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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연방고용청 총재가 담당하는 일상적 행정업무 이외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접적

활동기관이며 예산을 확정

운영위원회는 지역단위에서의 자치 운영기관으로 중간 및 하급 행정분야에서 자율적 운영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게 신축적으로 노동시장정책이 수행되도록 함.

연방고용청 총재는 일상적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일에서 연방고용청

을 대리. 연방고용청 총재는 연방정부의 추천으로 행정평의회의 견해를 청취한 후에 연방대

통령이 임면.

3. 고용보험이 고용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

현재 노동부 예산 중에 일반회계 예산은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2009년 예산을 기준으

로 했을 때, 노동부 예산의 약 40%는 고용보험기금의 사업비이며 나머지 50%도 산재보험기

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등의 각종 기금임. 노동부의 고용 사업이 사실상 기금의 지원에 의

해 실시되는 것을 나타냄.

(단위: 원)

구  분
'09년 당초

(A)
추 경
(B)

합  계
(A+B)

증감(%)
B/A

비중(%)

일반지출 11조 7,547억 2조 8,564억 14조 6,111억 24.3 100.0

  ▪예  산  1조 1,369억 2,099억 1조 3,468억 18.5 9.2

  ▪기  금 10조 6,178억 2조 6,465억 13조 2,643억 24.9 90.8

․고용보험  5조 6,562억 2조 1,567억 7조 8,129억 38.1 53.5

․산재보험  4조 3,728억 - 4조 3,728억 - 29.91.5

․임금채권 2,257억 - 2,257억 - 1.5

․장애인고용 2,286억 - 2,286억 - 1.6

․근로복지 1,345억 - 6,243억 364.2 4.3

<표 3> 2009년도 노동부 추경예산의 구성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개념이 확립되고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부터임. 그 이전에는 거시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곧 고용정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 다만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능 인력의

양성을 위해 IBRD, ADB 등으로부터의 차관자금을 이용하여 공공직업훈련 시설을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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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하고 직업훈련기본법에 근거한 사업 내 직업훈련 의무제도를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직업훈련의 실시를 강제하고 직업훈련실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업주로부터 직업훈련분담금을 징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직업훈련촉진기금을 조성․운용하

여 직업훈련을 장려하였으며 지방노동관서에 직업안정과를 두어 취업알선을 부분적으로 실

시하는 것이 고용정책의 전부였음.

이런 상황에서 고용정책의 일대 전환기가 된 것은 1993년 12월의 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보

험법의 제정. 공포에 있음. 특히 고용보험법은 1995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전통적인 실업급

여 뿐만 아니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수단인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소

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물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상당부분을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조달할 수 있게 하고 노동시장정책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게 되었

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임.

한편 고용보험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금은 보험료와 고용보험법에 의한 징수금,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됨. 일반회계의 재정 지원은 이 중에서 그

밖의 수입에 해당되며, 주로는 고용안정센터 등의 운영경비로 사용됨.

즉 고용보험기금이 수행하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실업급여사업에 대한 기여가 거의 없다

고 할 수 있음. 순 수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의 비율은 2007년 현재 0.25%에 불과함. 이런 재

원 구조를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면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통해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실업급여사업을 실시한다는 방향을 수립하고 기여금을 통해 이

를 확보하고자 했기 때문.

연도 순수입 (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백만원) 순수입 중 일반회계전입금 비율 (%)

1996 825,792 - 0.00

1997 1,036,079 - 0.00

1998 1,373,885 - 0.00

1999 1,920,800 1,500 0.08

2000 2,616,881 5,998 0.23

2001 2,864,859 20,998 0.73

2002 3,069,653 17,217 0.56

2003 2,866,076 2,217 0.08

2004 3,394,929 2,217 0.07

2005 3,603,439 2,217 0.06

2006 4,097,476 10,217 0.25

2007 4,159,380 10,217 0.25

<표 4>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기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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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입 중 예탁금 회수 및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금액이 순수입임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2008에서 재정리

이런 재원 구조는 다음과 같은 논란을 가짐.

첫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업 가운데 다수가 불특정 국민들을 수혜의 범위 내로 들어오

게 해야 함.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당연히 일반 회계에서 가져와야 함. 그렇지 않고

보험료를 이러한 사업에 사용할 경우 보험 납부자에 대한 역차별 효과가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가 없음.

둘째, 재분배 효과가 큰 일반회계의 기여가 미미하여 보편적 복지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

을 수 있음.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여대상자에게만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

는 기여금 방식의 재원조달이 아니라 일반조세에 의한 재원조달이 적절하기 때문임

셋째, 새로운 제도 도입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일반회계에 의한 재정기여가 낮기 때문에 고용

보험기금 사업이 적자를 회피하는 보수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음. 실업부조, 청년실업자

구직수당, 저임금 노동자 보험료 감면 등 재정 수요를 동반하는 새로운 제도는 기존 가입자

들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발 가능성을 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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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최근 고용보험 재정 지출 동향

1. 고용사정 악화로 지출 급속히 확대

경제위기를 반영한 고용보험기금의 대폭적인 예산변경은 2009년 추경예산에서 실시되었음.

아래에 추경예산에서 변동된 내역에 대해서 정리함.

실업급여 지급액이 전년 예산 대비 70% 증가한 4조 8,648억원으로 책정되었고, 고용안정사업

에 각종 신규 사업이 추가됨으로 해서 4,151억원의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직업능력개발 사업

에도 1,687억원이 추경에 반영됨.

추경에 반영된 2조 6,000억원 상당의 증가분 중 약 80%는 실업급여 지급액의 증가분에 해당

함. 나머지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증가분 3,300억 원임.

구분
08년 예산

(A)
09년 추경예산

(B)

증감

금액 %

총계 3,371,751 5,922,703 2,550,952 75.7

실업급여 계정 2,897,693 4,864,791 1,967,098 67.9 

  실업급여 2,897,693 4,864,791 1,967,098 67.9 

고용안정 사업 209,364 624,511 415,147 198.3 

  휴업근로자지원(신규) 0 49,600 49,600 순증

  중소기업고용유지자금대부(신규) 0 61,867 61,867 순증

  고용유지(교대제전환)지원금(신규) 0 18,186 18,186 순증

  고용유지지원금 34,742 365,297 330,555 951.5 

  지역고용촉진지원금(신규) 0 3,000 3,000 순증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74,622 126,561 -48,061 -27.5 

직업능력개발 사업 264,694 433,401 168,707 63.7 

  전직실업자취업훈련지원 183,501 268,557 85,056 46.4 

  근로자능력개발지원금 61,159 70,804 9,645 15.8 

  고용유지컨소시엄훈련 16,064 37,934 21,870 136.1 

  직업훈련생계비대부 0 41,393 41,393 순증

  종합상담센터(고용보험기금 부담분) 956 3,462 2,506 262.1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지원 3,014 11,251 8,237 273.3 

<표 5> 2009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고용보험기금의 예산 증감 변동 사항

주1) 추경에서 변경된 예산만을 고려한 것이며 2009년 본예산의 변동 항목은 다루지 않았음. 따라서 실업급여 

계정,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전체 규모의 증감율이 아닌 점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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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지원금이 900억원 반영되었으나 관련 법규의 미비로 재원의 출처가 불명확한 관계로 

집계에서 제외.

* 자료: 노동부, 2009년도 제1회 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 개요

2. 실업급여 경제위기 이전부터 지속 확대, 올해 들어 폭증

실업급여 수급인원과 지급액은 2009년 들어 급격히 증가하긴 했으나 이미 고용보험사업이

시작한 이래로 자연 증가하고 있음.

2000년대 초반까지 연인원 50만명 미만이었으나 2003년 이후부터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

하기 시작하여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 이미 1백만명을 돌파함.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도 증가하면서 2008년에는 2조 8,653억원을 지급함

<그림 17> 연도별 실업급여 수급인원과 지급액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각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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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실업급여 신청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실업급여 수급인원 실업급여 지급액

1997 50,991 50,774 49,117 78,737 

1998 438,465 434,199 411,686 799,416 

1999 327,929 325,220 484,772 936,163 

2000 260,407 258,727 332,692 470,793 

2001 349,245 347,303 428,156 845,116 

2002 299,215 297,109 416,041 839,315 

2003 379,600 375,561 502,211 1,030,304 

2004 471,542 467,730 707,432 1,448,306 

2005 565,753 562,524 812,768 1,751,974 

2006 612,667 609,691 943,542 2,074,004 

2007 687,765 685,024 1,009,180 2,434,032 

2008 838,783 835,140 1,162,534 2,865,256 

<표 6> 실업급여 연도별 신청 및 지급현황

(단위: 명, 백만원)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각 연보

월별 실업급여 수급인원과 지급액을 확인해 보면 2009년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됨.

<그림 18> 월별 실업급여 수급인원과 지급액의 추이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현황 각 월호

경제위기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자 수와 수급자 수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임. 신청자 수는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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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9월까지 이미 84만 명을 넘어 섰고 이에 따라 108만 명에게 3조 2,090억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됨. 실업급여 지급액의 증가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월 평균 49.4%나 증가한 것임.

구 분 1-9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실업
급여

신규신청자
843 128 108 109 96 79 83 92 70 77

전년동월대비 36.2 77.0 49.3 35.2 31.7 36.1 22.7 23.2 30.5

지 급 자
1,082 354 400 446 455 435 432 422 389 381

전년동월대비 30.6 44.4 53.8 52.7 51.6 51.0 41.1 37.5 36.6

지 급 액
32,090 2,761 3,103 3,732 4,058 3,714 3,868 3,900 3,421 3,533

전년동월대비 26.1 41.4 64.3 63.2 51.5 63.6 48.0 42.2 43.9

<표 7> 2009년 실업급여 지급실적

(단위: 천명, %, 억원)

주: 9월의 경우 지급액 이외의 다른 수치는 잠정치

출처: 노동부, 보도자료에서 재정리

3. 각종 장려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실업급여 이외에도 경제침체에 따라 해고를 회피하는 기업주에 대한 지원금인 고용유지 지

원금의 증가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실적이 대단히 미미하였음. 아래의 그림에서

2008년까지는 고용촉진 지원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고용촉진

지원 분야는 2005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음. 여기에는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을 비

롯해, 고령자, 육아 휴직 등 장려금과 임신.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및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 임금피크제 보전 등이 있음.

고용촉진 지원사업은 2007년에 2,755억원의 최고점을 찍은 후 2008년에는 2,149억원을 지출

한 바 있음.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되는 고용조정 지원

분야가 2008년까지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임.

고용조정지원 사업의 대부분은 ‘고용유지 지원금’이 차지하고 있는데 수년간 거의 변화가 없

었다는 것은 고용보험이 고용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오지 않았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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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고용안정사업의 프로그램별 지출 추이

(단위: 백만원)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각 연보

4. 경제위기를 맞아 고용유지 지원금의 수요 폭증

2009년에 들어 와서는 고용조정 지원사업이 대폭 늘어나고 있음. 이는 현재의 어려워진 고용

사정 때문에 고용조정 지원사업 중 ‘고용유지 지원금’의 폭증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

2009년 9월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집행된 금액은 이미 2,808억 원에 달하고 있어 지난 해

동기간의 218억원에 비해 무려 1,18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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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현황 각 월호

월 1-9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8년 218 15 18 29 45 20 20 34 14 22 28 31 28

2009년

금액 2,808 93 296 395 451 377 426 331 200 239 - - -

증가율
(%)

1,184 506
1,51

4
1,28

4
903

1,76
5

1,98
1

866
1,32

0
964

<표 8>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실적

(단위: 억원, %)

주: 9월의 경우 지급액 이외의 다른 수치는 잠정치

출처: 노동부, 보도자료에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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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고용정책 대상별 정책 현안 과제

이 장에서는 주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설명하고 각각의 계층에 필요한 정책 과제는 무엇인

지를 정리함

1.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현황

2008년 12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938만 5,000명에 이르렀음. 처음 실시되었던 1995년

의 400만 명에 비하면 두 배 이상 가입자가 늘었음. 그동안 의무가입 범위를 계속 확대해 온

결과임.

그러나 여전히 전체 취업자 대비 가입율은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수치는 달라지겠으나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체 취업자의 80% 수준까지는 가입율을 끌어 올려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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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가입율 추이

주: 가입율은 전체 취업자 대비 피보험자 비중.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각호

현행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총규모와 그 구성을 확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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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회예산정책처(2009)는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의 규모를 취업자 2,274만 명의 58.8%

인 1,336만 명으로 보고 있음. 이 규모는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의 규모

를 각각 열거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제외시켜 추정한 것임.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률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한 총 취업자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법

에 의거한 것임.

<그림 22>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 현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09), “추가경정 예산안 쟁점분석” 111쪽

한편, 전병유(2009)는 영세자영업자와 수급자격 없는 실업자를 세부적으로 고려하여 규모를

추정함. 자영업자 가운데에는 영세자영업이 고용안전망을 필요로 하지만 수혜에서 제외되어

있고, 실업자 가운데 약 50만 명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

함.

덧붙여 임금근로자 중 미가입자는 상당수가 공무원과 사립교직원 등의 직역연금 대상자이므

로 사각지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

전병유(2009)의 기준에 따를 경우,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① 임금근로자 가운데 고용보험 적

용대상이나 미가입자 196만 명 ② 고용보험 비적용대상이나 직역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165만명 ③ 비임금근로자 중 영세자영업자 412만 명 ④ 실업급여 수급자격 없는 실업자 50

만 명을 합쳐 총 823만 명을 사각지대 규모로 산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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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취업자수  2286만

임금
근로자

임금근로자수  1605만

  고용보험적용대상자  1130만

  고용보험가입자수   934만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가입   196만

  고용보험 비적용대상 1)   165만 

비임금
근로자

비임금근로자수   681만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제외)   559만

  영세자영업(고용인이 없는 자영업) 2)   412만

실업자
 신규실업자   4만

 실업자중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계층   46만

<표 9> 2009년 1월 현재 고용보험 관련 취업자 수 현황 추정치(단위: 만 명)

주 1) 임금근로자 중 적용제외대상자는 공무원과 사립교직원, 우체국직원, 5인미만 농림어업종사자, 65세 이상 

근로자(2007년 이후 부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15시간 미만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사근로자 등임. 이 

중에서 공무원과 사립교직원, 우체국직원 등만이 실직 시 소득상실의 위험을 보호받고 있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음 이 부분을 제외한 수치임.

  2) 영세자영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거나 종업원 5인 미만을 고용한 자영업자로 

정의되나, 본 표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로 한정하였음

자료: 전병유, 2009년, ‘심화되는 경제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김병권(2009b)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에서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있다

고 보고 있음. 대표적으로 취업준비생 60만 명과 ‘그냥 쉬었음’ 인구 170만 명이 여기에 해당

됨. 이들은 경제적 사정에 의해 비경제활동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인구임.

이 경우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는 총 2,400만 명에 달하고 사각지대의 규모는 앞서

전병유(2009)의 계산값에 230만 명을 추가해 총 1,050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음.

<그림 23>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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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대상별 과제

2-1. 임금노동자 전체

임금노동자의 노동시장 위험과 고용보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① 고용보험 가입이 임

금노동자의 다양한 노동시장 이행의 가능성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 ② 실직 시 수급자격의

요건은 어떠한가 ③ 고용보험 가입은 실직 이후 재취업 등 일자리 상향 이동의 가능성을 높

이는가 등에 관한 것임.

이병희(2009)에 따르면, 임금노동자의 36.8%는 1년 동안 실직, 직장 이동, 자영업 전환 등의

노동시장 이행을 경험하지만 고용보험 미가입 등의 이유로 인해 실직 시 5.9%만이 실업급여

를 수급하고 있음.

현행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자들인 임금노동자에 대해서도 노동시장 위험에 대비하는 수준이

대단히 취약하며, 고용안전망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취약계층의 저임금-비취업을 오가는 빈

곤의 함정을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음.

2-2. 저임금노동자

임금노동자 가운데에서는 저임금노동자들이 근로빈곤층을 형성하면서 영세사업장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임. 또한 이들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상태에 놓여 있어 고용

보험 가입을 통한 실직 위험의 회피, 저임금-비취업의 ‘빈곤 함정’에서의 탈출을 필요로 함.

저임금노동자들의 낮은 가입률의 원인으로 자발적인 가입 회피가 지적되고 있음. 저임금노동

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회피는 사업주와의 담합 또는 사업주의 배제 결정에 따른 것임. 노동

자들의 고용보험료는 0.45%이므로 그 자체는 결코 큰 부담이라 할 수는 없으나, 여타 다른

사회보험료 전체를 합칠 경우 임금의 16.91%를 부담하는 것임.

사회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장래에 이익을 얻기보다 현재의 소득을 보전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할 때 고용보험 가입 회피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음.

사업주 노동자 전체

산재보험 1.95 1.95

임금채권보장기금 0.04 0.04

고용보험 0.70 0.45 1.15

건강보험 2.385 2.385 4.77

국민연금 4.50 4.50 9.00

전체 9.575 7.335 16.91

<표 10> 100인 미만 사업체의 사회보험료율(2007년)
(단위: %)

자료: 김혜원(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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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이 빈곤층 또는 차상위 빈곤층이라고 했을 때, 이들에 대한 정책

적 과제는 가입회피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사회보험료 감면 또는 면제를 통한 가입유도라

할 수 있음.

더구나 의무적 사회보험을 강제하는 행정력이 충분치 못할 경우, 저임금근로자에게도 동일한

보험료를 요구하는 현행 사회보험료 시스템은 근로자의 비공식 고용으로의 유입을 촉진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현행 한국 노동시장의 최대 문제점은 비공식 고용이 과대하게 팽창해 있다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저임금을 받는 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면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2-3. 영세자영업자

한국의 자영업은 영세화가 매우 심한 구조를 갖고 있음. 영세 자영업의 과잉은 특히 외환위

기 이후 많은 실업자를 자영업 부문이 흡수하면서 사회문제화되고 있음.

많은 자영업자가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몇 몇 업종에 과잉되어 있으며, 실업과 비경제활동을

오가는 한계적 노동자 상태로 존재하기도 함.

영세자영업에 대한 정책 과제는 세 가지 대안을 담고 있음. 자영업자들 가운데에도 상당한

이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대안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발생함. 세 가지 대안은 ①

혁신형 자영업으로의 이동 ② 임금노동자로의 흡수 ③ 빈곤 자영업자에 대한 복지제도의 강

화임. (김우영 (2009) 참조)

고용안전망의 관점에서는 세 번째 정책 대안인 ‘복지제도’의 측면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

용보험 가입 허용이 정책과제라 할 것임.

해외의 예에서는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은 자산조사를 동반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소득

파악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들에게 적절한 사회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임. 다만 정액제를

부과할 경우 소득파악의 필요성이 다소 줄어들어 행정력 낭비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음.

2-4. 청년실업자

청년실업에 대한 고용안전망의 정책과제는 구직수당의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됨. 청년실

업자에게 어떤 형태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대안이 되는 것은

아님. 다만 청년실업자의 대부분이 취업경험 자체가 없거나 고용보험 피수급 자격을 획득하

기도 전에 실직을 하고 있어 현행 고용보험의 수혜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회적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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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성격이 강함.

그러나 적절한 청년실업 대책 -예를 들어 청년고용할당제-과 결합될 때에는 청년노동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고용보험이 기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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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고용보험 개혁의 과제

1. 제정에 준하는 법률안-고용보험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의 개정

고용안전망의 선진국들과는 달리 한국의 노동계층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고용안전망 제도

는 ‘실업보험(고용보험)’ 제도가 유일. 실업보험 제도는 임금소득의 0.45%를 노사가 각각 부

담하며, 보험료를 납부한 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음. 주요 국가가 각종 부

조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거나 정부가 상당한 부담을 일반회계를 통해 부담함으로써 보험료

의 납부능력과 상관없이 노동의 의사가 있는 국민 전체를 포괄하는 것과 대비됨.

정부는 고용보험이 포괄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지원 등

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노동시장과는 별개로 작동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취업 또는 실업의 상태를 불문하고 노동의 의사가 있는 전 국민을 포괄하지 않는 한 헌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는 법 조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함.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범위

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선결 과제임.

① 정부의 고용책임을 규명함으로써 일반회계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고 : 제5조 “국고의

부담”에서 일반회계에서의 비용 부담에 대한 의무를 강화. 일정한 비율의 실업급여 부담을

명문화하거나 관리.운영에 관한 비용 또는 불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예, 청년실업

자 사업 또는 고용서비스 사업) 비용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함. 또한 영세자영업자와 저

소득 불완전노동자의 보험료 유예 부담에 관한 정부 예산의 지원 규정 필요.

② 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까지 포괄하는 제도를 구상하며 : 제8조

“적용범위”는 사업장에 소속된 피보험자에 국한시키고 있음. 제 113조 “자영업자에 대한 특

례”로 비임금노동자 일부에 대한 임의가입을 열어 놓은 것에 불과.

③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불안정노동자 또는 불완전취업자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

출하여야 함 : 고용보험법과 별개의 법률로써 지원하는 각종 고용정책 사업

2. 고용보험 운영기구의 강화와 사회적 기구의 설치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고용보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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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표와 실업노동자, 자영업자 등의 참여를 높여야 함. 이는 실업급여사업이 사회적 통합

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고용안정사업의 실업예방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임

현행 고용보험의 관리운영주체 현황은 다음과 같음.

먼저, 고용보험의 구체적 집행업무는 노동부 산하의 6개 지방노동청과 46개 지방노동지청에

서 행하며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 중임

노동부 본부는 2008년 3월 직제개편으로 출범한 고용정책실이 고용보험 관련 정책과 기획업

무를 맡아 하고 있음. 고용정책실은 고용정책관, 직업능력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과 고용서비

스 기획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과

고용보험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현재 사회적 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고용보험위원회3)가 있음. 고용보험위원회는 고

용정책심의회에 비해 노사의 대표성이 강화된 것이 사실. 그러나 아직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고용보험위원회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현재 노동

부 차관으로 하고 있는 위원장을 공익 대표가 맡도록 바꾸는 것이 필요하며, 사실상 노동부

에서 추천하고 있는 공익 대표를 노사가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고용보험위원회가 고용보험기금의 예산 편성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

는 방안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고용보험기금의 운영에 관한 평가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

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장기적으로는 고용보험위원회가 노동부의 내부 기구로부터 독립해서 사회적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이후 고용보험기금과 관련한 사회적 기구에는 실업노동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기타 취약노동

계층의 대표성이 강화되어야 함.

3. 전국민 고용보험의 필수 요건: 실업부조의 도입

실업부조는 기여자 중심의 보험제도가 갖는 근본적인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 실

업보험과 달리 실업자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

실업부조는 일반적으로 자산 평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자리 상실에 따른 생계 부담이

3) 2008년 12월 31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고용정책심의회의 업무 중 고용보험과 관련한 사항을 따로 떼어 고용

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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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집단을 우선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고용보험에 비해 보다 큰 보편성을

가지며 동시에 사회재분배 효과를 높여 사회 연대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짐.

복지와 노동시장정책이 발달한 서구의 경우에도 대부분 보험제도와 병행 실시함으로써 실업

부조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실업부조는 국가재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증대시키는 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한국의 고용보험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포함하고 있고 높은 비임

금근로자 비율, 비임금근로자와 저임금 저숙련 불안정노동시장과의 연계 특징을 보이고 있다

는 점에서 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실업부조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정책과 보다 통합적으로 연계시켜 안정

적인 일자리로의 이동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면 한국 노동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도입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율을 제고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 통합과 복지 지원을 높이

기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감면이 추진되어야 함.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회피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은 이른바 조세 격차(tax

wedge)에 의한 것임. 조세나 사회보험료 등의 존재로 인해 노동자가 받는 실질임금소득은

기업이 한 사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지불하는 노동비용보다 일반적으로 적음. 기업이 부

담하는 노동비용과 노동자의 실질임금소득 사이의 차이를 조세 격차라 부름.

조세 격차의 존재는 첫째, 사회보험료 가입 회피에 대한 유인을 만듦으로써 비공식 고용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 옴. 둘째, 미취업상태에 대비한 취업상태의 상대적 매력을 떨어뜨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특히 가족책임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이탈

하기 쉬운 여성의 노동공급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됨.

김혜원(2009)은, 네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15시간 이상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

면액과 보험료수입 감소액을 추정하였음. 이 경우 수입 감소액은 최소 530억 원에서 최대 1

조 2,000억원 정도임 (2006년 가격 기준). 최저임금이 80만원 수준에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최저임금 미만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감면이 우선 적용되는 시나리오 3을 채택

할 경우 보험료수입 감소액은 약 6,000억 원 정도에 불과함.

6,000억 원은 전체 사회보험료 수입 감소액이므로 고용보험기금의 수입 감소액은 이보다 훨

씬 적을 것임. 김혜원(2009)는 1조 2,000억 원의 보험료 수입 감소액을 노사가 전적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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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 한다면, 노사로부터 약 0.5%p를 약간 넘는 사회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만약 노사정 3자가 부담을 3등분 한다면, 사회보험료율 인상은 0.3%p 정도이며 정부의 일반

회계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소득 기준 수혜자 수 보험료 총감면액 보험료수입 감소액

시나리오 1 60만원 이하 100% 감면 1,081 798 53

시나리오 2
60만원 이하 100% 감면 + 
60~80만원 점감구간 설정

2,277 1,490 270

시나리오 3 80만원 이하 100% 감면 2,277 2,343 596

시나리오 4
80만원 이하 100% 감면 + 
80~100만원 점감구간 설정

3,813 3,370 1,192

<표 11> 2006년 현재가격 기준 보험료 총 감면액 및 보험료 수입감소액 추정치

(단위: 천 명, 십억 원)

자료: 김혜원(2009), 204쪽

5.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적 배려와 연대 : 구직수당과 고용할당제

벨기에의 ‘로제타 계획(Rosetta Plan)’은 한국의 청년층 실업정책에 있어 깊은 인상을 주고

있음. 이 계획은 벨기에가 이전과 달리, 청년층 실업의 책임을 상당부분 산업계와 정부가 나

눠 청년들과 정부, 그리고 업계가 청년층 실업의 책임을 공유하도록 하는 입장에서 추진되었

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벨기에는 정부와 산업계가 그 책임을 공유하는 한 가지 실천 방안으로 50인 이상의 기업들

에 대해 전체 피고용자의 3퍼센트를 청년층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일종의 쿼

터제인 셈. 기업들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를 표하고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실천을

바탕으로 시행한 첫 해에는 목표치를 훨씬 넘는 약 5만 건의 신규채용이 이 프로그램을 통

해 일어난 바 있음

현재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청년인턴 사업의 경우 변형된 쿼터제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청년

인턴 사업은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단기성 일자리에만 그침으로써 청년층이 노동시

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 못함.

또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공공기관이 각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을 청년취업자로 채용하

도록 하는 일종의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권고조항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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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쿼터제’, 일명 ‘청년고용할당제’를 실시해야 함. 먼저 청년 신규채용 목표 규모를 미

리 정하고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 공공부문 등의 사업장을 골라 기업규모에 따라 할

당하는 것임.

이 제도는 위반 사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재원을 청년층에 대한 구직수당의 재

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같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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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참여연대 고용보험법 개정 방안

도재형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Ⅰ. 들어가는 말

고용보험 제도는 고용안전망의 핵심이다. 하지만 고용보험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적용 범위, 지원 수준 등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취업자 중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즉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의 규모는 약 1,000만 명을 넘는 것

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시간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사근로

자 등과 같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중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43%를 넘고, 임금 근로자만을 볼 경우에도 32%를 넘는

수치이다. 나아가 까다로운 수급조건, 짧은 수급기간,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

제도는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경제위기로 고용시장이 악화되면서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취약성은 여실히 드러났다. 경

제위기의 고통은 영세자영업자, 청년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시장의 약자에게 집중

되었다. 이들 대다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데도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고용보험 적용 대

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경제위기를 기회 삼아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행 고용보험 제도에 관한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각 정당과 시민단체 등에

서 각각의 법률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는 크게 현행 실업(구직)급여 제도의 개선 움직임과

새로운 실업부조 제도의 제정 움직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현행 실업(구직)급여 제도에 관한 각 정당, 시민단체의 개선 의견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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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여연대 안 김재윤 의원(민주당)안 진보신당 안

급여
대상

본인․배우자 또는 부모의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
하인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종료된 실업자
- 청년 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영세자영업자

본인․배우자 또는 부모의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
하인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종료된 실업자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실업자
-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를 제외
한 모든 실업자
- 장기실업자(고용보험 실업급
여 종료된 자)
- 청년 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영세자영업자
- 추가 구직 희망 단시간 근로
자

급여
수준

최저임금의 80% 최저임금의 90% 최저임금의 80%

수급
일수

5개월 3개월 6개월, 반복 갱신 가능 

재원 조세 조세 조세

전달
체계

고용지원센터 고용지원센터
고용지원센터+지역노사정위원

회

입법
형식

고용보험법 개정 특별법 제정

<표 1> 실업(구직)급여 제도에 관한 각 정당, 시만단체 개선 의견 비교 표

구분 현행
강성천 의원

(한나라당) 안
김상희 의원
(민주당)안

진보신당 안 참여연대 안

지급기간 3~8개월 최장 12개월 6~12개월 6~12개월

수급요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

18개월 동안
120일 이상 가입

18개월 동안
120일 이상 가입

고용 형태․ 직종
에 따라 가입일
수 조정
(최소 120일)

18개월 동안
120일 이상 가입

지급대상 - -
자발적 이직자 
중 6월 이상 취
업하지 못한 자

자발적 이직자 
중 2월 이상 취
업하지 못한 자

자발적 이직자 
중 6월 이상 취
업하지 못한 자

개별연장급
여 지급일수

60일 90일 90일 - -

특별연장급
여 지급일수

60일 90일 - -

급여수준
평균임금의 

50%
- -

평균임금의 
60%

-

전달체계 고용지원센터 - -
고용지원센터+
지역노사정위원회

-

둘째 실업부조 제도에 관한 각 정당, 시민단체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표 2> 실업부조 제도에 관한 각 정당, 시만단체 개선 의견 비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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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이하 "참여연대"라 한다)는 실업안전망에 관한 그 동안의 논의 내

용을 검토한 후, 구직촉진수당 제도를 도입해 고용보험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업(구직)

급여 제도상의 급여 대상, 피보험기간, 지급기간 등을 노동시장의 조건에 맞게 개선하는 고

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법 청원을 하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그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취지를 간

단하게나마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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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구직급여 제도 개선

1. 구직급여 수급 요건의 완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 근로자나 건설 일용 근로자들이 이러한 현행 피보험 단위기

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참여연대는 현재 180일인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120일'로 개정

할 것을 제안하였다(개정안 제40조 제1항 제1호).

현 행 개 정 안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생

략)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

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 6. (생 략)

② (생 략)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현행

과 같음)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

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20일 이상일 것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2. 자발적 이직자를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시킴

현행 고용보험법은 자발적 이직자를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는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급여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

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서 차별적 대우나 성희롱 등 다양한 조건을 나열한 뒤 그 중 하나

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을 증명하는데 노사 다툼

의 소지가 많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4) 많은 국가에서 일정한 제한 아래 자발

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는 고

4) 김태현, “고용대란 시대, 고용안전망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고용안전망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전태일

기념주간 연속토론회 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9. 11. 3., 18-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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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보험급여수급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경제위기 중 발생하는 자발적 실업 중 많은 수는 전직을 위한 이직인바, 이를 일

정 정도 고용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5)

이번 청원에서 참여연대는 자발적 이직자라 하더라도 이직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실업 상

태에 있는 고용보험급여수급권을 인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개정안 제58조 제2호 가목).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

한) (생 략)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

한)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가. ----------------------------- 이직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3. 구직급여 수급 기간의 연장

현행 고용보험은 짧은 수급기간으로 인해 소득 지원 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고 있다. 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의 수습기간을 3개월부터 8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으

나, 짧은 근속년수(평균 4.5년)로 인해 실제로는 4개월 가량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에 그치

고 있다. 2008년 현재 구직급여의 평균 급여일 수는 124일이다.6)

이번 청원에서 참여연대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180일부터 최장 360일까지 연장할 것

을 제안하였다(개정안 제50조 제1항 관련 별표).

5) 김태현, 앞의 글, 18-19면.

6) 김태현, 앞의 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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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180일 180일 210일 240일 30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180일 210일 240일 300일 36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240일 300일 360일 360일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13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

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

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勞務)를 제공받는 사업 또는 사업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표 3> 구직급여 수급 기간 개정안

비고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를 규정하고 있다.7) 참여연대는 고용보험에 관해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적용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업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개정안에 의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勞務)를 제공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를 고용보

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본다(개정안 제113조의 2).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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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

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

니할 것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2조제1호에도 불구

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

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⑤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

은 날부터 70일 이내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

청한 경우에는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

여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

험연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법 적용 제외 및 재적용의 신청, 보험료의

산정ㆍ신고ㆍ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

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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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1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

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⑧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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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직촉진수당 제도의 도입

1. 구직촉진수당 제도의 의의

고용보험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가 1,000만명에 가까운 상황에서, 실업 혹은 일자리

의 상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를 현재와 같은 고용보험 제도에만 맡겨두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사회부조 혹은 공공부조 방식의 실업안전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고

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특별법으로서의 실업부조 관련 법률을 마련한 바 있으나, 참여연

대는 실업부조로서의 구직촉진수당 제도를 고용보험법에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구직촉진수당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빠진 자를 보호하고 이들을 노동시장에 재진입시

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빈곤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사회부조 체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고용보험법의 입법 목적이 단지 실업의 예방뿐만 아니

라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고용보험법

제1조), 특별법으로서 실업부조 제도를 새로 만들 경우 고용보험 체계와의 유기적 결합이 어

려울 수 있고 조직의 중복 및 급여 체계의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구직촉진수당 제도의 수급요건 및 지급 방식 등 개요는 아래와 같다.

2.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자

2-1. 구직촉진수당 대상자

참여연대 개정안에 의하면, 구직촉진수당의 대상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법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영업자

를 지칭한다(개정안 제2조 제7항).

여기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란 고용보험에 한 차례도 가입한 사실이 없

어야 하므로, 청년 실업자가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제113조에 따른 자영업자”란 영세자영업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자영

업자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상당수는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경쟁력 등으로 언제

든지 실업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정망은 매우 미비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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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음과 같다.

1. ～ 6. (생략)

제 2 조 ( 정 의 ) 
------------------------ 
. 
1 ～ 6. (현행과 같음)
7.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란 제8조에도 불

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종료된 실업자

  나. 이 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

실이 없는 실업자

  다. 제113조에 따른 자영업자

8. “구직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67

조의6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

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이다. 따라서 자영업자가 폐업 등에 의해 실업하게 되면 실업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장에의 재진입을 촉진하는 사회안전망을 마련하여야

한다.8)

한편, 현행 고용보험법 제113조는 “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영업자”에 대

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참여연대는 구직

촉진수당의 적용 대상자인 영세자영업자의 범위를 현행 고용보험법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

였다.

2009. 11. 6.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임의 가입 방안에 따라 고

용보험법 등이 개정된다면, 실업급여에 임의 가입한 영세자영업자는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

라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나아가 그 수급자격이 종료된 후에는 구직촉진수당 대상자에 해당

하게 되고, 가입하지 아니한 영세자영업자는 제2조 제7호 다목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대상자

에만 해당하게 된다.

2-2.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의 제한

고용보험법 소정의 실업급여(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함)를 지급받고 있는 자,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았던 자, 본

8) 2009. 11. 6.자 노동부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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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67조의2(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 급여는 구직촉

진수당 대상자 중 제67조의6에 따른 수급자격자

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

니한다.

  1. 이 법에 따른 실업급여(구직촉진수당

을 제외함)를 지급받고 있는 자

  2. 제67조의3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

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았던 자

  3.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인 자

4.「국민연금법」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인․배우자 또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정 수준 이상이거나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구

직촉진수당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개정안 제67조2).

이 가운데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해서 일정 기간 수급권을 제한

하는 것은 이 제도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구직촉진수당 수급

권의 지급과 관련하여 소득 기준을 마련한 것은 이 제도가 사회부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달리 소득 조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모

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로 제한함으로써,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 실

업자들이 이 제도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9)

9) 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문제이긴 하지만, 소득과 재산 모두가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부

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총 100만명으로 추산되고 이는 전

체 빈곤 인구 중 17%나 된다고 한다(이태수, “경제위기하의 사회복지정책”, 무너지는 민생, 대안은 없는가

경제위기하의 복지․고용정책 대안찾기 토론회 자료집,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사회복지위원회, 2009. 4. 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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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고의 부담) ① (생략)

② (생략)
제5조(국고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 중 구직촉진수당

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 (생략)

②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구직촉진수당

3. 구직촉진수당

3-1. 구직촉진수당의 의의 및 재원

구직촉진수당은 실업급여의 종류 중 취업촉진수당의 하나로 신설한다(개정안 제37조 제2항

제5호).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개정안 제5조 제3항). 구직촉진수당

이 비록 고용보험 체제 내에 편입되어 있기는 하나, 사회보험적 성격보다는 사회부조적 급여

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그 재정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 고용보험법 제5조 제2항은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

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사업의 관리 운영에 소요

되는 비용을 국고 부담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은 없

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10) 이런 점 및 구직촉진수당이 사회부조적

급여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제5조 제3항을 신설하여 국가가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3-2.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절차

10) 홍원표, “고용보험제도의 한계와 실업부조 도입방안”, 고용보험제도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 방안 실업자 지

원 확대방안 토론회 자료집, 진보신당 정책위원회․상상연구소․조승수의원실, 2009. 10. 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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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67조의3(구직촉진수당의 신청) ①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자(이하 “구직촉

진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는 직업안정기관

에 출석하여 그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

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

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

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

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

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

다(개정안 제67조의3).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당을 신청한 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소득 등에 관한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다(개정안 제67조의4 및 제67

조의5, 제67조의7).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소득 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

부조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고 일정한 소득 이하의 자를 지급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

문이다.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인정을 통보 받은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구직촉진수당은 150일의 한도에서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구직촉진수당일액은 수급자격 인정의 통보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안 제67조의6, 제67조의8, 67조의9).

한편, 구직촉진수당 제도는 근로 연계 복지 제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업하지 않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급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인 고용보험법 제60

조를 준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개정안 제69조).



   2009. 11. 11.60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는 구직 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제67조의4(소득 등에 관한 조사․질문)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7조의3제1항에 따

라 수당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

다)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의 결정 또는 실

시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인․배우자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모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

게 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질문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촉진수당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 기관에 위

탁할 수 있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질문을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조사․질문을 하는 공무

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부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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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까지에 따라 얻은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

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⑦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질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 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신설) 제67조의5(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통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7조의4에 따른 조

사․질문을 마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구직

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보하

여야 한다.

(신설)

제67조의6(구직의 인정) ① 제67조의5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인정을 통

보 받은 자(이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자”라 한다)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

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인정(이하 “구
직의 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구직의 인정을 받으려는 구직촉진수

당 수급자격자는 제67조의3에 따라 구직촉

진수당의 신청을 한 날 또는 구직의 인정

이 종료되는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
주부터 4주까지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

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구직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구직활동을 위한 적극적

인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

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촉진수당의 신청을

한 날 또는 직전 구직인정일의 다음 날부

터 그 구직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

여 구직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구직의 인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구직촉

진수당 수급자격자

  2. 천재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구

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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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

격자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가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

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직의 인정을 할 때에는 구직촉진수당 수

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직

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의 지원, 직업능력개

발 훈련의 지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업

안정기관의 장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신설)

제67조의7(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직업안

정기관의 장은 제67조의4제1항에 따른 조

사를 위하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구직촉진수당수급희망자가

제67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기

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

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명의인의 금융

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

을 그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
조의2제1항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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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

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

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

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

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67조의8(구직촉진수당일액) 구직촉진 급

여일액은 제67조의5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의 통보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의 100분
의 80으로 한다.

(신설)
제67조의9(구직촉진수당 지급일수 등) 구

직촉진수당은 150일의 한도에서 직업안정

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

에 대하여 지급한다.
(신설)

제67조의10(근로활동의 신고) ① 구직촉진

수당 수급자격자는 구직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구직인정대상기

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활동을 한 경우에

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

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의 구직인정대상기

간 중의 근로활동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2009. 11. 11.64

제69조(준용) 취업촉진 수당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ㆍ제3항 및 제62조를 준용한

다. 이 경우 제57조제1항 중 "수급자격자"
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
로 본다.

제 6 9 조 ( 준 용 ) 
----------------------, 
제60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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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이번 참여연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현행 고용보험 체계를 명실상부한 기본적 실업안전망

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참여연대는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

써 실제 고용보험 시스템이 필요한 계층, 예컨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청년 실업자, 영세자

영업자 등에게 고용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그리고 실업부조의 한 방법으로

서 구직촉진수당 제도를 제정하고 이를 고용보험 시스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업안전망이 통

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각 정당 및 시민단체, 노동계, 경영계 등과의 충실한 협의를 통해 노․

사․정 모두의 고민과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사회 및 경제 구조가 지속할 수 있는 튼튼

한 실업안전망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새롭게 제시된 경제·사회정책 패러다임이 아직 보다 명료한 경제사회발전 모델로서

국민에게 각인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정치적 상황에 따른 이데올로기적 반응 때문에

정부의 동반성장 전략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탓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서구 복지

국가의 좌파정당에서 정치적 수사로 그리고 정책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투자형 복지정책

에 대한 깊은 정치경제학적 이해 없이 이를 도입하겠다는 청사진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지

기 때문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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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실업안전망 확대를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하며

이용길 / 진보신당 부대표

Ⅰ. 실업안전망 확대를 위한 각계 대응 경과

그동안 진보신당을 비롯한 각계에서 실업대란 대응책을 마련해 옴. 진보신당, 민주당, 민주노

동당을 비롯해 민주노총, 빈곤사회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참여연대 등 노조 및 시민사회

단체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의가 있어 옴.

이제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실을 맺을 때임. 따라서 진보신당은 각계의 입장을

모으고, 힘을 합칠 수 있는 ‘실업안전망 확대를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하고자 함.

1. 실업안전망 확대를 위한 각계 대응 경과

우선 실업안전망 확대를 위한 각계의 대응 경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타당 및 단체들의

경우, 정확한 경과를 알기 어려워 간략하게 정리했음.

○진보신당

- 2008년 4월 총선시 ‘힘내라 실업수당’ 공약으로 제시

- 2008년 11월 경제위기대책으로 실업수당 발표

- 2008년 12월 경제위기종합대책 발표(실업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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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8월 사회공공성연대회의에서 ‘실업부조 도입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 초안’ 발표

- 2009년 10월 실업자지원제도 확대를 위한 토론회 개최 (실업부조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

표)

- 2009년 11월 11일 현재 법안 작업 완료, 재정 추계 중

○민주노동당

- 작년 말부터 ‘전국민 고용보험제’ 제기

- 올해 당대회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 통과

- 2009년 9월 말 토론회 개최

○민주당

- 2009년 9월 실업자 구직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대표발의: 김재윤)

○참여연대

- 올해 초부터 ‘전국민 고용보험제’->‘전국민 고용안전망’ 제기

- 11월 11일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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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계층 제도 개선 방안

고용보험
(개정)

-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 급여 수급기간 및 급여수준 확대

- 자발적 이직자 - 제한적(일정 유예 기간) 급여 지급

- 고용보험 미적용 노동자 - 당연 적용

- 프로젝트형 노동시장 종사자 - 자격 조건 완화 (보험 가입기간 축소)

실업부조
(신설)

- 자영업자 - 자산(본인 및 배우자) 조사 후 지급

-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청년) - 자산(본인 및 배우자) 조사 후 지급

- 장기실업자 - 고용보험 만료 후 심사를 통해 지급

- 단시간노동자
- 추가 구직 의사가 있는 단시간 노동자
- 자산 및 소득 평가
- 노동소득 외 최저임금의 70% 이내 지급

지배구조 △ 고용정책 사회적 합의기구 일원화: 고용정책심의회와 고용보험위원회 기능 및 기구 통합

Ⅱ. 진보신당 실업안전망 확대안

현행 실업안전망의 가장 큰 문제는 ① 광범위한 사각지대, ② 낮은 보장성, ③ 사회적 대화

부재라 할 수 있음.

이에 진보신당은 실업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내몰린 소득 및 직장 가입 이력 없는 청년실업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종료된 장기실업자, 단시간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국가 조

세를 기반으로 하는 실업부조를 도입하고, 고용보험의 낮은 보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

용보험 내에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보험료 50% 지원, 가입일수 완화, 급여 수준 인상하는

등 이중의 실업안전망 제도를 제안한 바 있음. 이와 함께 현행 정부 주도의 지배구조를 개선

하고자 고용정책심의회를 노사정 동수로 구성하고 고용보험위원회와 통합해 고용보험 및 실

업부조(신설)의 대상자 기준, 급여 수준 등에까지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구체

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됨.

현재 전국민 고용보험제 등과 같이 기여기반의 제도를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실업부

조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고용보험와 같이 사회보험제도로

확대시 재원 확보가 용이하고 높은 수준의 급여가 가능하나 소득원 추계도 어렵고 사각지대

해소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반면, 실업부조로 도입할 경우 국가 재정 부담, 낮은 소득

대체율 등의 문제가 있긴 하나 무엇보다도 광범위한 안전망 구축이 가능하고 제도 설계가

용이해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됨. 따라서 진보신당은 별도의 실업부조 도입을 당의 주

요 입장으로 제시함.

<표 1> 진보신당 실업부조 도입 및 고용보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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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공익) 동수 위원, 공익 위원 중 위원장 선출

△ 고용정책 일반 계획 수립 및 경제 사정에 따른 특별대책 수립

△ 고용안정기관 예산, 운영에 대한 심의·의결

△ 보험료율 심의·결정: 경제사정, 보험수지, 실업률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노동자 

임금의 1000분의 30 이내에서 위원회에서 보험료율 심의·의결, 위원회 심의·의결안에 따

라 노동부 장관이 결정(현행 대통령령). 

△ 실업급여 최고한도 결정: 매해 위원회에서 보험의 취지, 일반 노동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일 실업급여 최고한도액 결정

△ 실업부조 지급 대상자 기준 설정: 경제사정 및 일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실업부조 대

상자 선정 기준 마련. 단시간 노동자 실업부조 지급 수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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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각계안 비교

이제까지 제출된 각계의 안을 비교하면,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에 대해서는 각

계가 모두 비슷한 입장이나 실업부조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눠지는 상황임. 진보신당과

민주노총이 고용보험법 개정과 별도로 새로운 실업부조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노

동당과 참여연대가 특별급여 형태로 기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안을 제출하는 상황임.

또한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안은 진보신당과 민주노총만 제시한 상황임. 보다 구체적인 내용

은 아래에 제시된 표를 보면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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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고용보험법 개정에 대한 각계안 비교

항목 진보신당 정부
민주당

(이하김상희)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강성천)

피보험단위기간 완화
(현행 180일)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120일 
이상으로 완화

기간제만,
한시적으로

기간제만 
한시

-
기간제와
일용직

지급기간 확대
(현행 3-8개월)

·현행 유지
·개별연장급여 대상 및 일수 확대

없음
최대12개월까

지
- -

지급수준 상향
(임금의 50%, 현행 
최고일액 4만원)

·기초일액의 100분의 60
·기초일액 상한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

4만->4.5만원
하한을 최임 
90%->80%

하한을 최임
90%->100%

- -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확대

·대상 확대: 매월 1회 이상 
직업소개에 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자로 확대
·급여일수: 90일로 연장

·기존 구직급여 일액을 감액 없이 
지급

- 60->90일 - 60->90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저소득노동자에게 보험료 50% 지원 - -

-최임 90% 미달 
근로자 보험료 

면제
-영세자영자 
보험료 면제

-

자발적 실업자 지원 ·이직 뒤 2달 후부터 -
이직 뒤 6달 

후부터
- -

*제시하는 표는 민주노총(2009. 11. 03. “고용안전망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자료집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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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업부조: 진보신당, 민주당, 민주노총 별도법으로 제정 / 반면,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기존 고용보험법 개정

항목 진보신당 정부
민주당

(이하김재윤)
민주노동당

대상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고용보험 종료)

단시간노동자
폐업한 영세 자영자 등 50만명

자영업자 임의가입
*고용보험법 내 

자영업자 
임의가입으로 추진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폐업자영업자 등 8.2만명

자영자 보험 의무가입
청년실업자 최임 80%

부분실업(소득감소) 신설
*고용보험법 내 신설

수준
최임90% 이내에서 

고용정책심위회가 결정=최임 80% 
수준

- 최임90% -

기간 6개월(반복 갱신 가능) 3~6개월 3개월(3년 한시법) -

자격
제한

일정소득 이하, 고용정책심위회에서 
정함

대통령령으로 정함 일정소득 이하 -

입법 실업부조(고용연대급여)법 제정 고용보험법 내 포함
실업자 구직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출)

고용보험법 내 포함

<표 4> 진보신당과 민주노총의 지배구조 개선안(다른 단위는 내용 없음)

고용보험 및 
실업부조

지배구조 개선

항목 진보신당 민주노총

노사정 
동수 구성

고용보험위원회를 고용정책심의회와 통합
노사정 동수 구성(노 6, 사 6, 정부 및 공익 6)

고용보험위원회를 노사정공4자 구도에서 노사정3자 구도로 전환

권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부조(고용연대급여)의 급여 수준, 기간 연장 
등 주요사항(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고용정책심의회 권한으로 

의결
고용보험위원회에 심의+의결(현재 심의 기능만 있음) 기능

기타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고용보험만이 아니라, 

실업부조(고용연대급여)에 대해서도 동일한 권한 가짐.
고용보험공단 설립

취업,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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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업안전망 확대를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하며

실업안전망 확대를 위한 과제 중에서, ① 사각지대 해소, ②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각계의

문제의식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있

어, 그 해결방법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지난 몇 개월간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 교환이 있어 왔음. 따

라서 이제는 이러한 논의를 모아 결실을 맺을 때임. 특히, 실업안전망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음. 경제위기 하에서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 대량 실

업 사태를 겪고 있으며, 청년 실업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반면, 이에 대한 사회안

전망 제도는 너무나 부실하기 때문임.

진보신당이 제안하는 ‘실업안전망 확대를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의 주목적은,

첫째, 공통의 안을 만들기 위한 법제화 작업

- 현재 민주당 법안은 이미 발의된 상황.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역시 법안 발의를 통해 각자

입장 확인 필요

- 이후 공통의 대응안 마련

둘째, 원내와 원외를 아우르는 공동 전략 구축임

- 원내 및 원외 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천방안 마련 및 집행

‘연석회의’의 운영 시기는 법안이 제출되어 논의되는 11월~1월까지가 적당하며, 이후는 경과

를 보며 추후 논의하면 됨.

‘연석회의’의 참여 단체는 실업안전망 확대 및 아래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모든 단위에게 개방해야 함. 즉, 광범위한 연대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연석회의’가 구성되면, 각 정당 및 단체의 이해관계를 최소화하고 경제위기 때문에 고통받

는 노동자·서민을 위해 가장 최선의 안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할 것임. 현행 실업안전망 제도

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광범위한 사각지대, 낮은 보장성, 사회적 대

화 부재임. 따라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낮은 보장성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지배구조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에 1차적으로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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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토 론 문

홍희덕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글로벌 경제위기는 역설적이게도 한국의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게 만드는데 의미있는 기회가 될 수 도 있음

97년 IMF경제위기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이 그나마 구축된 것과 비슷

하다고 볼 수 있음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가 특히 신자유주의 이후의 고용위기로 나타나면서 이번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안전망을 새로 구축하기 위한 논의로 발전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겠다고 할 수

있음

고용보험이 도입된 것도 약 10년, 고용보험을 비롯한 한국의 고용안전망은 이제 새롭게 재구

성해야 할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임

특히 지난 10여년간 한국사회가 양극화로 인해 심한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한다면 고용보험

을 비롯한 고용안전망은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

민주노동당은 지난 ‘정책당대회’를 통해 ‘전국민고용보험제’를 당의 주요정책으로 결정

‘전국민고용보험제’는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집단이나 계층이 없도록 하자는 의미가 크며

한국사회의 고용안전망 재구축을 통해 소득재분배등의 효과를 고려하고자 하는 것임

현재의 ‘고용안전망’을 개혁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대상은 크게 세 집단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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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청년실업자들임. 이들은 2000년대 이후 고용불안정의 최대 피해자임. 청년실업 문

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들을 고용안전망에 포함시키는 것은 고용보험개혁의 매

우 중요한 과제

청년실업자들을 고용안전망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실업부조의 도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

음.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서 고용보험료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부조형태로 이들

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두 번째는 자영업자들임. 한국사회는 자영업자가 약 600만에 달할정도로 자영업의 비중이 높

음

더구나 이들 중 대다수가 영세자영업자로서 사실상 임금노동자보다 못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소득수준이며 잦은 폐업으로 인한 상시적 고용불안에 놓여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의무가입’시켜 고용안전망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자영업자의 특성이 다양하고 수준도 천차만별인 조건을 고려하여 의무가입은 단계적

으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세 번째는 저임금노동자들임. 비정규직이 900만명에 달할 정도로 비정규직 노동의 비율이 높

고 이들 중 상당수가 저임금 노동자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현실적 조건을 고

려할 때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으로의 포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으로의 포괄을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감면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음. 현재 저임금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고용보험가입등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

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서 고용안전망으로의 끌어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

함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음. 현재 이명박 정부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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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확대, 희망근로등 임시일자리 창출의 고용정책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의 경제위기가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고용상황이 개선되기 보다는 구조적인 고실

업사회가 도래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고용안전망을 다시 구축하고 고용보험을 개혁하는 것이 필수적임. 또한 현재 고용보

험에 대한 정부의 기여가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위해서라

도 정부의 고용보험기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

특히 현재도 고용보험의 각종 사업들이 이미 불특정 다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 일반회계의 고용보험기금에서의 비중이 극히 낮은 것은 비정상적

인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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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토 론 문

최영미 /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사무처장

1. 고용보험 적용이 시급한 집단

- 신규실업자 / 경력단절 구직자`퇴직 후 구직자 및 고령자

- 자영업자

- 비공식부문 노동자

- 자발적 실업자

☞ 고용보험 가입자뿐 아니라 취업할 의사를 가진 모든 사람은 구직활동 기간 중 생활보장

을 받을 수 있어야 함

2. 어떻게 할 것인가

○ 실업부조법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고용보험법 개정보완, 기본소득제도

○ 현재의 정치정세와 관련법의 조정, 대중의 정서 등을 감안하면 고용보험법 개정보완부터

시작해야

○ 고용보험법 개정보완시 들어가야 할 내용

- 신규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퇴직후 구직자 등에 대한 구직활동비(구직수당) 지급

- 실업급여 대상 확대, 피보험기간 축소 및 지급기간 연장 : 특히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는

장기실업화하는 6개월부터 적용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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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운영기구 개선 : 고용보험위원회에 의결권 부여, 주요 사업단위인 고용지원센터

운영에도 노사와 주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실업자를 비롯한 취약노동계층의 대표

성이 강화되어야 함

- 고용유지지원금제도 개선 : 노동자 대표와 합의절차 신설

- 기타

`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요구(관리운영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서비스,

기여하지 않은 신규실업자 지원 등)와 더불어 가야 함

` 저임금 노동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은 재고해보아야 : 4대보험 전체가 문제

이지 고용보험료는 액수가 얼마 되지 않음. 따라서 감면하려면 4대보험 전체를 대상으로 설

계를 해야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 비공식부문 노동자, 특히 가사서비스 노동자도 포함

되어야 함

` 자영업자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구직촉진수당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보험 계정

을 따로 만들어 모든 자영업자가 가입 가능하도록 해야 함

`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의 제한에서 3.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인 자 : 대개 청년실업자에게 해당할

것 같은데 기초법의 경험을 보면 청년들의 기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어 오히려

취업의사와 구직활동 여부를 엄격히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일 듯도 함

3. 장기적으로 ‘전국민고용안전망 확보운동’을 벌여야

○ 단기적으로는 고용보험 개정보완부터 시작하되 장기적으로는 실업부조 제도 및 자영업자

계정 도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폭넓게 검토해야 함

○ 이는 좀더 대중적인 토대에서 전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의 진행과 교훈

- 3년 뒤를 바라보며 전국민고용안전망 확보운동을 벌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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